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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는 2016. 4. 21. 10: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자료를 통해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 차장검사 박근범
전화 055-266-3311 / 팩스 055-239-4381  

보 도 자 료
2016. 4. 21.(목)

 자료문의 : 특수부장실
 전화번호 : 055-239-4315
 주책임자 : 부장검사 김경수

제목 
스타크래프트2 경기 승부조작 사건 수사결과  

-최정상급 유명 프로게이머 등 8명 구속 기소-
  

 창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경수)는 2016. 1.~4.까지 스타크래프트2

경기 승부조작 사건을 수사하여 승부조작에 관여한 현직 프로게이머, 전주,

브로커등총 11명을 인지하고 그 중 8명을 구속 기소, 2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지명수배하였음

- 승부조작대가로 7,000만원을수수하여 2경기승부를조작한스타크래프트2

최정상급 프로게이머 1명(2015 GSL 우승, WCS 준우승1)), 친분관계 등을

이용하여 승부조작을 사주한 승부조작 브로커 등 4명, 승부조작 대가로

현금을제공한전주 2명, 도박베팅담당직원 1명등 8명을구속기소

- 승부조작 대가 3,000만 원을 수수하고 1경기 승부를 조작한 후 당청에

자수한 정상급 프로게이머 1명과 전주 1명을 불구속 기소(별건 구속)하고,

잠적한 전주 1명을 지명수배함

창원지검은 2015. 10. 1차로 스타크래프트2 승부조작 사건을 수사하여

9명을 구속 기소한 바 있고, 이번 2차 수사에서도 최정상급 프로게이머등

8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e스포츠에서 승부조작이 대거 행해지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단속 뿐만

아니라 e스포츠 협회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창원지검은 사회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스포츠 승부조작 사범 등을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갈 예정임

1) GSL(글로벌 스타크래프트2 리그, Global StarCraft2 League), WCS(스타크래프트2 월드 챔피언십 시리즈, World Championship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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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피고인 및 주요 공소사실 요지

▣ 별지 “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 참조

Ⅱ  수사 착수 경위 및 주요 수사 경과

‘15. 10. 스타크래프트2 승부조작에 관여한 12명 인지, 9명 구속 기소 등(1차 수사)

‘16. 1. 수배된 브로커를 검거하면서 2차 수사 개시

‘16. 1.~4. 11명 인지하여 8명 구속 기소, 2명 불구속 기소, 1명 지명수배

Ⅲ  본건의 특징

 정상급 유명 프로게이머들의 승부조작

역대 저그 선수 중 최다 프리미엄급 대회 우승기록을 가진 현존 최고의 스타크래

프트2 프로게이머인 A○○이 브로커로부터 거금 7,000만 원을 받고 2경기에서

고의 패배함

정상급 프로게이머인 J○○이 브로커로부터 3,000만 원을 받고 1경기에서 고의

패배함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스타선수들임에도 승부조작을 함으로써 젊은 층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는 e스포츠 프로게임의 존립기반을 흔들 수 있을 정도로 파급력이

큰 사건임

 철저한 역할분담에 따른 조직적 범행

조작대가 자금 등을 제공하는 전주, 승부조작을 제의하고 금품을 교부하는 브로커,

전주에게 고용되어 전주로부터 조작정보와 도박자금을 제공받아 도박사이트에 베팅하는

직원과 같이 철저한 역할분담에 따른 조직적 범행

팬을 가장한 브로커들의 승부조작 제의

- 브로커인 B○○은 프로게이머 A○○에게 팬을 가장하여 접근 후 친분을 쌓은 다음

‘다른 게이머들 모두 승부조작을 통해 돈을 벌고 있다’고 유혹하여 승부조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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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자금을 교부

- 브로커인 F○○, G○○, I○○ 역시 프로게이머 J○○에게 팬을 가장하여 접근 후

승부조작을 제의하고, 전주들과의 만남을 주선

전주들의 승부조작 자금 등 제공

- 유명 스타크래프트1 프로게이머, 게임전문기자 등으로 활발히 활동하던 E○○는

전주로서 브로커인 B○○에게 승부조작대가 자금을 제공하고, 직원인 C○○에게

승부조작정보와 도박자금을 제공, 도박사이트에 베팅할 것을 지시

     ※ E○○는 프라임 구단 감독인 △△△, 프로게이머 P○○에게 승부조작을 제의, 그 대가로 각

각 1,000만 원을 교부한 행위로 2015. 10. 19. 구속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었음 

- D○○은 위 E○○로부터 승부조작 정보를 전해 듣고 베팅자금을 E○○에게 제공

하고, H○○는 프로게이머 J○○에게 승부조작대가 자금을 직접 제공

- E○○의 직원인 C○○은 E○○로부터 조작정보와 도박자금을 제공받아 도박

사이트에 베팅하여 배당금을 수령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한 수익 창출

전주 E○○, D○○, H○○는 브로커 또는 프로게이머에게 승부조작 자금 등을 제공

하고,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브로커들이 승부조작한 경기에 베팅한 후 배당금을

받아 수익을 올리고, 향후 승부조작에 필요한 자금 마련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의 1인당 베팅 상한이 100만 원이고 배당률이 1.3 ~ 1.5배

정도로서 1개 도박사이트에 대한 베팅만으로는 수익률이 낮아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여러 도박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후 동시다발적으로 베팅하여 수익을 창출

Ⅳ  수사 의의 

 최정상급 프로게이머까지 연루된 스타크래프트2 승부조작 적발
명실상부한 최정상급 프로게이머까지 연루된 스타크래프트2 승부조작 사실을

적발하여 e스포츠 관련 승부조작의 심각성 및 진상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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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스타크래프트1 승부조작 사건 이후 다양한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e스포츠를 대표하는 최정상급 프로게이머가 승부조작에 가담하는 등

심각한 수준의 도덕적 해이 확인

 끈질기고 과학적인 수사를 통한 승부조작 사범 전원 엄단

전주나 브로커 등이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은밀하게 진행된 승부조작 사건에 대해

휴대전화기에 대한 모바일분석, 계좌추적 등 과학적 수사를 통하여 프로게이머 뿐

만 아니라 그 배후에서 활동하는 브로커, 전주 등 관련자 전원을 적발하여 엄단함

으로써 승부조작 재발방지에 기여

승부조작을 악용한 수익 구조까지 확인하는 등 승부조작 전체 범행구조 규명

 e스포츠협회 차원의 특단의 대책 필요성 확인

e스포츠는 2010년 스타크래프트1 승부조작 사건 이후 침체기를 거쳐 최근 전용

구장 및 전용 방송국 개관, 각종 대회 부활, 대학 특기전형 신설, 대한체육회

준가맹단체 승인 등 예전 명성을 회복하고자 노력

위와 같은 물적 인프라 구축 외에도, 이번 수사를 통해 승부조작이 만연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협회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Ⅴ  향후 계획 

창원지검은 사회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스포츠 승부조작,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승부조작 사범을 엄단하여 발본색원함으로써,

건전한 e스포츠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

■ 별 첨  1. 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

          2. 승부조작 경기 내역 및 피고인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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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

순
번
피고인(나이) 직업 공소사실 요지(죄명) 처리

1 A○○
(19세) 프로게이머

[2015. 5. 3. KeSPA컵 A○○ 대 L○○ 경기]

브로커 B○○으로부터 승부조작 대가 3,500만 원 수수한 후 L○○과
의 경기에서 고의로 패배 [업무방해, 배임수재]

구속

기소

/

유죄

선고 

[2015. 5. 4. KeSPA컵 A○○ 대 M○○ 경기]

브로커 B○○으로부터 승부조작 대가 3,500만 원 수수한 후 M○○
과의 경기에서 고의로 패배 [업무방해, 배임수재]

2 B○○
(25세) 브로커

[2015. 5. 3. KeSPA컵 A○○ 대 L○○ 경기]

프로게이머 A○○에게 승부조작 대가 3,500만 원 교부하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베팅하여 배당금 편취 [업무방해, 배임증재, 사기]

구속

기소

/ 

유죄

선고

[2015. 5. 4. KeSPA컵 A○○ 대 M○○ 경기]

프로게이머 A○○에게 승부조작 대가 3,500만 원 교부하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베팅하여 배당금 편취 [업무방해, 배임증재, 사기]

3
C○○

(30세)
전주의 직원

[2015. 5. 3. KeSPA컵 A○○ 대 L○○ 경기]

승부조작정보를 이용,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베팅하여 배당금 편취 [사기]

구속

기소

/

유죄

선고 

[2015. 5. 4. KeSPA컵 A○○ 대 M○○ 경기]

승부조작정보를 이용,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베팅하여 배당금 편취 [사기]

4
D○○

(41세)
전주

[2015. 5. 3. KeSPA컵 A○○ 대 L○○ 경기]

승부조작 관련 베팅자금 5,000만 원 제공,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베팅하여 배당금 편취 [사기]

구속

기소

/ 

유죄

선고 

[2015. 5. 4. KeSPA컵 A○○ 대 M○○ 경기]

승부조작 관련 베팅자금 5,000만 원 제공,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베팅하여 배당금 편취 [사기]

5
E○○

(33세)

전주

(전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게임전문기자)

[2015. 5. 3. KeSPA컵 A○○ 대 L○○ 경기]

프로게이머 A○○에게 승부조작 대가 3,500만 원 교부하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베팅하여 배당금 편취 [업무방해, 배임증재, 사기] 불구속

기소

/ 

유죄

선고 

[2015. 5. 4. KeSPA컵 A○○ 대 M○○ 경기]

프로게이머 A○○에게 승부조작 대가 3,500만 원 교부하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베팅하여 배당금 편취 [업무방해, 배임증재, 사기]

[2015. 5. 13. GSL 시즌2 코드 S 32강 P○○ 대 J○○ 경기]

승부조작정보를 이용,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베팅하여 배당금 편취 [사기]

[별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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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

(25세)
브로커

[2016. 1. 15. GSL1 J○○ 대 N○○ 경기]

전주 H○○, K○○과 공모, 프로게이머 J○○에게 승부조작 대가 합계 
3,000만 원 교부하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베팅하여 배당금 편취 
[업무방해, 배임증재, 사기]

구속

기소 

7
G○○

(31세)
브로커

[2016. 1. 15. GSL1 J○○ 대 N○○ 경기]

전주 K○○과 공모, 프로게이머 J○○에게 승부조작 대가 2,000만 원 
교부하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베팅하여 배당금 편취 [업무방해, 
배임증재, 사기]

구속

기소 

8
H○○

(33세)
전주

[2016. 1. 15. GSL1 J○○ 대 N○○ 경기]

브로커 F○○와 공모, 프로게이머 J○○에게 승부조작 대가 1,000만 
원 교부하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베팅하여 배당금 편취 [업무방해, 
배임증재, 사기]

구속

기소 

9
I○○

(31세)
브로커

[2016. 1. 15. GSL1 J○○ 대 N○○ 경기]

G○○, F○○, 전주 K○○과 공모, 프로게이머 J○○에게 승부조작 대
가 2,000만 원 교부 [업무방해, 배임증재]

구속

기소 

10
J○○

(24세)
프로게이머

[2016. 1. 15. GSL1 J○○ 대 N○○ 경기]

전주 H○○, K○○으로부터 승부조작 대가 합계 3,000만 원 수수한 
후 N○○와의 경기에서 고의로 패배 [업무방해, 배임수재]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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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승부조작 경기 내역 및 피고인별 역할

순번 경기일시 조작경기 피고인별 역할

1 2015. 5. 3.

2015 KeSPA컵 

A○○ 대 L○○ 
경기

전주 E○○

브로커 B○○에게 승부조작 자금 3,500만 원 제공,

직원인 C○○에게 승부조작정보 이용, 

인터넷도박 사이트에 베팅 지시

전주 D○○
E○○와 승부조작 관련 도박베팅 배당금 분배 

합의 후 E○○에게 베팅자금 5,000만 원 제공

브로커 B○○ A○○에게 승부조작 제의, 3,500만 원 교부

프로게이머
A○○

브로커 B○○으로부터 3,500만 원 수수, 고의 패배

전주의 직원
C○○

E○○의 지시에 따라 승부조작정보를 이용,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베팅하여 배당금 편취

2 2015. 5. 4.

2015 KeSPA컵 

A○○ 대 M○○ 
경기

전주 E○○

브로커 B○○에게 승부조작 자금 3,500만 원 제공,

직원인 C○○에게 승부조작정보 이용, 

인터넷도박 사이트에 베팅 지시

전주 D○○
E○○와 승부조작 관련 도박베팅 배당금 분배 

합의 후 E○○에게 베팅자금 5,000만 원 제공

브로커 B○○ A○○에게 승부조작 제의, 3,500만 원 교부

프로게이머
A○○

브로커 B○○으로부터 3,500만 원 수수, 고의 패배

전주의 직원
C○○

E○○의 지시에 따라 승부조작정보를 이용,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베팅하여 배당금 편취

3 2015. 5. 13.
GSL 시즌 2 코드S 

32강 
P○○ 대 J○○ 경기

전주 E○○ 
직원인 C○○에게 승부조작정보 이용, 

인터넷도박 사이트에 베팅 지시

전주의 직원
C○○

E○○의 지시에 따라 승부조작정보를 이용,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베팅하여 배당금 편취

4 2016. 1. 15. 
GSL1 

J○○ 대 N○○ 
경기

전주 H○○ J○○에게 승부조작 자금 1,000만 원 제공

브로커 F○○
J○○에게 승부조작 제의, 전주 H○○, K○○과의 

만남 주선

브로커 G○○ J○○에게 승부조작 제의, 전주 K○○과의 만남 주선

브로커 I○○ J○○에게 승부조작 제의, 전주 K○○과의 만남 주선

프로게이머 
J○○

전주 H○○로부터 1,000만 원, 전주 K○○으로부터 

2,000만 원 수수, 고의 패배


